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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마이데이터(My Data)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접

근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 이 글은 박나영, 윤강재, 백주하, 유정훈, 장사랑, 임태훈, 손슬기.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활용 중점서비스 발굴 및 확산전략 
제언(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의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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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은 국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으나,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 전 국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애
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호주는 정부 주도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는 통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인 칸타(Kanta)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호주는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플랫폼을 통해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핀
란드와 호주의 전 국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
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디지털화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 봄호 Vol. 28 pp.5∼22



6 보건의료 디지털화 동향

2019). 마이데이터 원칙에 따라 개인이 동의한다면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접근

이 가능하고, 데이터 활용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공공행정･금융･통
신･보건의료 등의 영역에서 마이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원하는 의료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을 정보 주체로 간주하고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s)에 대

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박나영 외, 2023).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은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되

었다(이기호 외, 2021. p.41). 2019년에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

고, 개인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마이데이터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4차 산업

혁명 위원회(2019)에서는 향후 개인 중심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

고,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개인 중심의 의

료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21년 2월에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대국민용 나의 건강기록 

앱(이하 나건기 앱)을 출시하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상용화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2년 

공공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개통하여 총 245개의 의료

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하였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

터(PHR)를 개인이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형태로 전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시스템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86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총 12종(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 정보, 진단 내역, 약물처방 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 검

사, 수술 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기록), 113개 항목에 대해 국제기술표준(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방식의 데이터를 진료 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개인이 24시간 이내에 나건

기 앱을 통해 조회, 다운로드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였다. 그리고 최근 ‘개인 의료데이터
(PHR)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의 2단계에 해당하는 정부 서비스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 서비스 중에서 중점서비스를 발굴하였다(박나영 외, 2023).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건기 앱의 활용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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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는 데 참고하고자 핀란드와 호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국민의 이용과 편의를 확대하

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핀란드와 호주는 한국보다 먼저 전 국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안

정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이들 국가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이행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

의료 마이데이터 체계로 이행하는 데 고려할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안 나타난 정책과 규제 환경, 데

이터 활용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등 우수한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보건의료 마

이데이터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례

가. 핀란드의 디지털 헬스 혁신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1) 핀란드의 디지털 헬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발전

핀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한국의 9분의 1 수준인 약 550만 명이다. 핀란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Kauhanen et al., 2013)([그림 1]). 핀란드는 

1950년 이후부터 축적된 의료기록, 처방 정보, 진단 데이터를 핵심적인 자산으로 삼아 디지털 

헬스 시스템의 기반을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시스템 간 정보 전송과 데이터의 공유 및 보호

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지털 헬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데이터를 중앙

화하는 정책을 설계하였다. 2007년에 사회복지보건부에서 발표한 국가 e헬스(eHealth) 로드맵은 

언제, 어디서나 공공과 민간 의료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데이터를 전면 디지털화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개발과 정보 유지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

께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정보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정보 포털, 환자 

기록 및 로그 데이터 접근, 편의 서비스(예약, 전자 토론, 문서 전송, 온라인 상담 등) 개발을 바

탕으로 통합적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

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에는 환자 데이터 저장소 기능을 수행하는 칸타(Kanta)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졌고, 국민들은 자신의 의료 기록과 처방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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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종이 처방전이 전자 처방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2016년부터 웹 기반의 전자 처방 시스템인 켈라인(Kelain)

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진이 전산으로 처방을 내리면 약국에서 이를 조회하여 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까지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후 10년은 표준화를 구축하는 시간이었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자 의료 기록, 처방전, 의료 데이터를 국제기술표준(FHIR)을 준

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이로써 2019년 이후 주변국인 에스토니아(2019년 1월), 크로아티아

(2019년 6월), 포르투갈(2020년 9월), 폴란드(2023년 1월) 및 스페인 일부 지역(2023년 3월)에

서도 핀란드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처방

된 약도 핀란드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유럽연합(EU) 내 국가로 점

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핀란드는 디지털 건강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이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2019년에 제정된 보건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Act on the Secondary 

자료: Social Insturance Institution of Finland. (2022). Kanta architecture and timeline of Finnish Healthcare ICT 
Standardization for Interoperability. 

| 그림 1. 핀란드 디지털 헬스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발전 타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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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이하 이차 이용법)은 4년간의 노력 끝에 18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EU 국가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는 

핀란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의 확장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칸타 서비스의 데이터는 일

차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차 이용법을 통해 공중보건 및 사회보

장의 증진, 사회 및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개인의 건강이나 웰빙을 보호

하거나 관련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핀데이터(Findata)의 승인을 받

아 칸타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마케팅이나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이용은 

불가하다. 이차자료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데이터 보

안과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가명화 또는 익명화 처리를 거쳐 제공된다. 이

차 이용법의 제정은 핀란드가 추구하는 디지털 헬스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

이라는 목표와 부합하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윤혜선, 2021). 

이와 같이 핀란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어, 연구와 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핀란드 보건의료체계에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에 대

한 국민의 높은 신뢰와 활발한 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혁신을 가져

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희우, 이승주, 2022). 또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환자와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2) 핀란드의 칸타 서비스

칸타는 ‘뿌리 또는 근본’이라는 핀란드어로, 이 시스템이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저장하고 인

구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 서

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칸타 데이터 센터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치료와 서비스 제공

의 목적에 한해 전문가 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그림 2]). 이용자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

의와 거부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 접근이 허용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데이터 공유 동의를 결정하고, 성년이 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성인의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동의와 거부 권한을 가진다. 처방 데이터는 치료의 목적이

라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의료 및 사회복지 제공자와 공유될 수 있다. 처방전은 칸타 시스템에 

22.5년 동안 저장되며, 진료기록은 환자 사망 후 12년,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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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20년간 저장된다. 

이용자는 2010년 5월부터 웹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칸타 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접근이 가능

해졌고 이때부터 칸타 서비스 가입자 수와 방문 건수(월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 코로나 검사 확인서 발급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칸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

다. 이는 의료 정보의 공유와 활용의 편리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 2021년 하반기 월별 가입

자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다([그림 3]). 이용자의 칸타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0년 5월 

이후 1억 7,900만 회의 로그인이 시도되었고, 2015년 11월 이후 1,880만 건의 전자처방전 갱

신이 요청되었다. 환자를 대신하여 방문한 경우는 1,220만 회이며 환자 데이터 관리 서비스 동

의는 약 480만 건, 동의의 제한은 16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도 장기 기증 동의가 88만 

건 작성되었으며, 생전 유언장은 28만 건 작성되었다(Jormanainen et al., 2023). 

2022년 기준 핀란드 인구의 63%가 칸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용률이 가

장 낮은 지역은 45%, 가장 높은 지역은 65%로 지역별 편차가 있다. 대도시와 핀란드 남부, 라

플란드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 카이누, 핀란드 중부, 오스트로보트니아, 올란드 지역에서

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올란드 지역은 스웨덴계 핀란드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으로 칸타 서비스의 다른 기능은 제외하고 오직 전자처방전 서비스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이 저조하다(Jormanainen et al., 2023; 박나영 외, 2023). 

자료: Jormanainen et al. (2019). A simplified architecture of user groups of the Finnish national Kanta services 
and patient accessible electronic health records.

| 그림 2. 핀란드 칸타 서비스의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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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rmanainen et al. (2023). Use of My Kanta in Finland 2010-2022. 

| 그림 3. 핀란드 칸타 서비스 접속자 및 방문자 수의 변화 추이 |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칸타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핀란드 전역 공공 및 민간 의료 서

비스와 약국은 100% 칸타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

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칸타 시스템을 통해 포괄적으로 공유되며 의료 

서비스, 약국,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표 1>).  

핀란드 정부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역사상 가

장 큰 규모의 보건, 사회 및 구호 서비스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 개혁의 실현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이용자 데

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Client Data Act, 이용자 데이터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수집

된 데이터를 칸타 시스템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순차적인 칸타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칸타 통합으로 인해 국가 보건

의료 마이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차 이용 시 동의 면제 법률 

제정,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인구통계를 통합하는 플랫폼 개발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이 국민 

전체에 가져다줄 효용을 기대하고 있다(박나영 외, 2023).

3) 핀란드의 칸타 서비스 이용자 경험 

핀란드는 2001년 디지털 복지(e-Welfare)의 실행과 이용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 실태 조사를 시

작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경험에 대해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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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다. 디지털 헬스 관련 환경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 국

민의 칸타 서비스 이용 경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칸타 서비스가 좀 더 환자 중심적

으로 개선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칸타 서비스의 주 이용자는 의료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중년과 초기 노년 집단이다

(Jormanainen et al., 2019). 이들은 칸타 시스템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추적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Eriksson-Backa et al., 2021). 개인의 의료 기록과 정보를 하

나의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

고, 온라인으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편리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정보 확인

을 위해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하느라 발생했던 통신료 감소도 칸타 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핀란드 국민은 칸타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기록과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

어 더 나은 보건정책과 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검사 결과 확인과 처방전 갱

신 같은 이용자에게 편리한 기능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며, 직접 의료 서비스 이용 결과

구분 상세 내용

환자 데이터 저장소
∙환자 기록, 검사 데이터(실험실, 영상 등), 진단서 및 보고서
∙동의·거부 의향서
∙주요 건강 데이터 요약(예: 위험 데이터, 진단)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데이터 
아카이브

∙기본 이용자 데이터: 이용자 기록, 사회복지 분야 의사 결정 및 보고서, 서비스 수요 및 
사례관리 계획 평가
∙동의·거부 의향서

칸타(Kanta) 
개인건강기록

∙측정 데이터
∙국민이 직접 작성한 예비적 데이터
∙질문 및 답변

처방전 서비스
∙약국의 처방전 조제 데이터
∙처방전 갱신 요청
∙처방전 수정 및 무효화

∙처방전 조제 예약
∙해외 발행된 처방전 조제

영상 데이터 아카이브 ∙심전도 및 영상 판독 결과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기본 처방 준비 데이터 
∙제네릭 의약품 대체 데이터

∙가격
∙특정 약품의 대체 가능성 데이터

칸타(Kanta) 페이지
∙건강 데이터 및 처방
∙장기기증서약 및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동의 및 거부

∙건강 데이터 공유 기록 데이터
∙대리 행위 
∙이용자 직접 기록 웰빙 데이터

자료: Kanta. (n.d.). Wellbeing data and masurement results. 

| 표 1. 핀란드 칸타 시스템 등록 정보 상세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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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진료 전에 검사 결과에 관한 질문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환자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Kujala et al., 2022).

핀란드 보건의료체계는 주로 공공 부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 

제공자들도 칸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

를 통해 분절되지 않는 통합 디지털 헬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공공 의

료기관과 약국은 2016년, 민간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었

다. 이러한 전환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로부터 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

음으로써 중앙화된 전자처방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는 데 기여하였다(박나영 외, 2023). 칸

타 페이지를 통해 다른 의료진이 환자에게 처방한 약물, 특히 마약류 및 중추신경계 의약품과 

같은 약물 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중앙 처방센터에서 약물 

남용을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환자의 칸타 페이지 열람을 통해 중복 처방의 위험을 줄이

고, 환자가 외부에서의 데이터 접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 중심적 서비스 향상

과 안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Kauppinen et al., 2017; Kivekäs, 2016). 

나. 호주의 디지털 헬스 혁신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1) 호주의 디지털 헬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발전

호주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약 2,600만 명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

해 노인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효율적인 건강 관

리와 예방을 위해 디지털 헬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호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여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디지

털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

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8년 ‘Practice Incentives Program’을 운

영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특히 일반의(GP)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을 비롯해 디

지털 헬스 활용에 따른 재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헬스 도입

을 촉진하였다.

2005년 연방정부에 설립된 국가 eHealth 사무국(NEHTA: National eHealth Transition Authority)은 호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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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전자 건강 정보 시스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규격,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리고 모든 개인, 제공자, 기관에 고유 건강관리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Hambleton & Aloizos, 2019). 2008년에는 국가 eHealth 전략이 승인되어, NEHTA의 토대 

위에 전자 처방과 의약품 관리를 통한 디지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의 문제로 디지털화 추진에 난항을 겪자(Andargoli, 

2021) 헬스케어 식별자에 관한 법(Healthcare Identifiers Act 2010)과 전자의무기록법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 Act, 2012)을 제정하여 환자의 개인 데이

터가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재조성하였다. 

그리고 NEHTA는 2010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에 개인이 통제 가능한 전자의무기

록(PCEHR: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을 출시하였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지원하에 자발적

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 전략으로(Andrews et al., 2014) 진료기록, 검사 결과, 개인

이 추가한 정보, 메디케어 정보,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에게 전자의

무기록(PCEHR)의 소유 및 정보 접근 권한 결정의 선택권을 제공하였다(Morrison et al., 2011). 

2015년에는 전자의무기록(PCEHR)법의 명칭을 나의 건강기록법(My Health Record Act)으로 변경하여 개

인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나의 건강기록(MHR: My Health Record)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가입(옵트아웃)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변경하였다([그림 4]). 

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9. 11. 25.). Implementation of the My Health Record System. 

| 그림 4. 호주 디지털 헬스 정책의 발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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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의료체계의 선택권, 통제권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 실현을 위해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NDHS: Nationa Digital Health Strategy)을 발표하였

다.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NDHS)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강정보는 보안이 유지된 안전한 상황에서 교환한다. 셋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의 데이터를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한다. 넷째, 나의 건강기록(MHR)을 통해 처방전과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개선한다. 다섯째, 정부, 이용자, 학계, 서비스 제공자 

및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접근성, 질, 안전성 및 효율성이 향상된 디지털 지원 이니

셔티브를 구축한다. 여섯째, 보건의료 인력이 디지털 헬스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홍

보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혁신한다(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2017). 

한편 호주는 디지털 헬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 산하 조직을 개편하였다. 전자의무기록
(PCEHR) 시스템이 나의 건강기록(MHR)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NEHTA가 2016년 7월 1일을 기점

으로 디지털 보건청(ADHA: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으로 통합되었다. 디지털 보건청(ADHA)은 디지털 

헬스와 연관된 여러 기관을 연결하고 중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주된 기능은 국가

의 디지털 보건 인프라의 개선과 통합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이다. 전자처방전 관리, 원격 의료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헬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 안전 메시지 전송(secure messaging), 데이터 보안, 백신 통합 플랫폼(Clinician Vaccine 

Integrated Platform) 등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 관련 시스템 보안 문제를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나의 건강기록(MHR) 교육 및 훈련, 전자처방전 훈련 및 지원, 사이버 안보 훈련 

및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웨비나 운영, 온라인 훈련 과정 등을 통해 디지털 보

건청(ADHA)은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NDHS)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호주의 나의 건강기록(MHR) 공유 플랫폼

나의 건강기록(MHR)은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의 핵심 요소인 정부 주도의 디지털 플랫폼이다. 

2016년까지 총 1조 1,500억 호주달러를 투입한 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374만 

2,000호주달러를 투입하여 시스템을 확대하고 안정화하였다. 초기에는 자발적 참여(옵트인) 

방식으로 도입되다가 앞서 언급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자동 가입(옵트아웃)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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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탈퇴 희망자는 시스템으로부터 이

탈하도록 허용하였다. 

자동 가입(옵트아웃) 방식으로의 전환은 모든 가입자의 진료 요약서가 중앙시스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헬스로의 전환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백상숙, 2020). 가

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8% 이상이 나의 건강기록(MHR)에 가입

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참여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2>). 

나의 건강기록(MHR)에 저장된 데이터는 2020년부터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관리하에 공익적 목적과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차 이용을 허용하지만 아직까지 데

이터가 활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나의 건강기록(MHR) 데이터는 상업적 목적의 이차 이용

을 할 수 없으며, 보험 회사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도 활용할 수 없

다고 명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구분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3년 11월
가입자 수 5.39 13.2 20.27 22.43 23.0 23.42

자료: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2023). My Health Record Statistics and Insights(November 2023).

| 표 2. 호주의 나의 건강기록(MHR) 가입자 수 현황 |
(단위: 백만 명)

일반 국민은 웹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치의 진료기록 요약서, 진료 의뢰서, 메디케

어 및 처방약 관련 정보, 진단검사 결과, 장기 기증 의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을 상시 조회

할 수 있다(<표 3>). 2022년 이후로는 온라인 상담, 의료진 간 메시지 등을 온라인으로 운영하

는 등 원격의료도 나의 건강기록(MHR)으로 일원화하여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11월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약국의 99%, 일반의의 

99%, 공공병원의 97%, 전문의의 47%, 요양원의 32%가 나의 건강기록(MHR)에 등록되었으며, 이

들의 나의 건강기록(MHR) 활용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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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 내용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록 사항

∙알레르기, 약물, 부작용
∙진단 영상 보고서
∙퇴원 요약
∙전자 의뢰서
∙과거 이벤트 요약
∙치료 목표 문서

∙예방접종
∙임상병리 보고서
∙약사가 공유한 의약품 목록
∙처방 및 조제 기록
∙공유된 건강 요약
∙전문의의 GP 전달 사항

환자 혹은 대리인 
직접 작성 사항

∙연락처 및 비상 연락처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
∙알레르기 정보(이전 반응 포함)
∙개인 건강 기록
∙자녀의 발달 및 건강 정보

∙원주민 여부
∙재향 군인 또는 호주 국방부 관련 여부
∙사전 치료 계획 또는 대리인 연락처 정보
∙선호하는 언어
∙출생 국가

메디케어 문서

∙인적서비스부(Services Australia) 메디케어 
급여 일정 및 참전유공자부 청구 자료
∙약품 혜택제도 자료 및 유공자 의약품 

혜택제도 자료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
∙장기기증 정보

자료: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n.d.). My Health Record 업로드 문서.

| 표 3. 호주 MHR 공유 정보 |

3) 호주의 나의 건강기록(MHR) 서비스 이용자 경험 

호주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MHR)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정보의 기관 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

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통해 처치로 인한 부작용과 중복된 처치를 줄이고, 여러 보

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 조정 기능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자 하였다(de Mesquita & Edwards, 2020). 일반의의 대부분이 나의 건강기록(MHR)에 참여하는 

데 반해 민간 병원, 전문의 등의 참여는 아직 저조하다. 특히 심리치료사는 환자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매우 낮은 비율로 나의 건강기록(MHR)에 참여하고 있다(Mendelson & 

Wolf, 2016).

일반의의 나의 건강기록(MHR) 활용 경험을 살펴보면, 진료 과정에서 일반의의 치료 의사결정

이 향상되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Kariotis & Harris, 

2019). 그리고 일반의의 진료 중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검사와 진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

된 의료적 개입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Hanna, Gill, Newstead, Hawkins, & Osborne, 

2017). 약사들은 나의 건강기록(MHR) 도입이 치료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투약 오류를 줄여 약국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며, 의사소통이 개선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Kosari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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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에서 나의 건강기록(MHR)을 활용하여 환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하는 기능은 디지털 

헬스의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나의 건강기록(MHR)을 조회하면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신속하

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급실 전문의의 절반이 나의 건강기록(MHR)을 활용한 적

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복약 이력 확인과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나의 건강기록(MHR)을 참고

하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Mullins et al., 2021). 나의 건강기록(MHR)을 통

해 24시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 및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음으로

써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응급 상황에서 처방 결과에 대한 모호함이 

감소하여 긍정적인 치료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무엇보다 나의 건강기록(MHR)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가 단일 플랫폼에서 자신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

은 더 이상 자신의 진료 이력과 결과를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장애인이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큰 유용성을 제공한다(Hemsley 

et al., 2016; 박나영 외, 2023). 

호주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MHR)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의 건강기록(MHR) 이

용자의 우려와 이용상의 문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약국 자체의 불안정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약국 보안 시스템을 주기

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Kosari et al., 2020). 더불어 환자가 직접 자신

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숨기고, 접근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결

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가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노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필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노트에 적힌 오정보가 잠재적으로 

위험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Pearce & Bainbridge, 2014). 또한 이용자 집단의 특성으

로 인한 나의 건강기록(MHR) 시스템 활용의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다양한 집단을 나의 건강기록
(MHR) 시스템 내로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 간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문해력의 차이로 인해 나의 건강기록(MHR) 활용도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호주 내 소수 집단은 의료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나의 건강기록(MHR)에 기록

된 정보를 잘못 이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Pearce & Bainbridge, 2014). 

나의 건강기록(MHR)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 중에서는 의료 기록의 공유를 원하지 않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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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Holt et al., 2023).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성매개감염

병(STIs) 감염인, 성소수자, 성노동자 등의 집단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정보가 

오용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강화된 비밀 보장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보안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나가며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의료 기록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건강 관리와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게 하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과 인프라 구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찍이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을 시도하고 오랜 합의 과정을 거쳐 현재 단일 플랫

폼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핀란드와 호주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

았다. 핀란드의 칸타 시스템은 국가의 디지털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환자의 건강정보를 중앙화하여 관리하고,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처방전, 환자의 의료 기록, 검사 결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나의 건강기록(MHR)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진,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의료 이력, 약물 처방 기록, 예방접종, 검사 결과 등 환자의 건

강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사회복지 서비스 데이터 통합, 원격의

료와의 연계 등 시스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체계를 통해 진료비용, 의약품, 시술 내용 등의 정보

가 통합되어 있으나, 비급여 내역이나 의원 간 데이터 전송 권한 등 여러 법적 문제로 인해 추

진이 더딘 상황이다. 물론 공공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핀란드, 호주와 민간 의료기관

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은 구조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설득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공자 유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데이터 통합을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 법적･행정적 추진력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와 이용자를 아우르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과 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졌다. 이

로써 개인이 데이터의 권한을 가진 주체가 되어 개인의 금융 정보 통합과 맞춤형 금융 상품 제

안 등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와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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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등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

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와 호주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발전 과정, 시스템 도입의 효용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앞으로 한국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디지털화 전환에 있어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제기술표준(FHIR)을 통한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제3자 전송을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이차 이용법 제정 등 청사진을 가지고 고도화해 나간다면 분절된 의료데이터를 통합

하고 개인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을 선

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나영 외, 2023).

| Abstract |

Korea is a relatively late starter in the field of MyData, yet it has swiftly developed and implemented 
MyHealthWay, a MyData health platform, along with the My Health Record App, thanks to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However, there are numerous challenges to work through. Finland and 
Australia serve as prime examples of countries with government-led health MyData systems. Finland’s Kanta, 
a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system, is an exemplary case where a MyData approach has been proactively 
driven to enhanc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healthcare services. Australia has in place My Health Record, 
which, as a MyData platform for implementing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ie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access t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MyData platforms in Finland and Australia and suggests ways for Korea to 
enhance health MyData utilization through ongoing initiatives like MyHealthWay and the MyHealthRecor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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